
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 21] <개정 2016.3.28.>

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(제64조제1항 관련)

시설구분 시 설 종 류 구 비 기 준

가. 공공편익

시설

화장실, 주차장, 전기시설, 통신

시설, 상하수도시설

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

충분할 것

나. 관광안내 

시설

관광안내소, 외국인통역안내소, 

관광지 표지판

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

충분할 것

다. 숙박시설 관광호텔, 수상관광호텔, 한국전

통호텔,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

니엄

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

는 관광숙박시설이 1종류 이상

일 것

라. 휴양·오

락시설

민속촌, 해수욕장, 수렵장, 동물

원, 식물원, 수족관, 온천장, 동

굴자원, 수영장, 농어촌휴양시설, 

산림휴양시설, 박물관, 미술관, 

활공장, 자동차야영장, 관광유람

선 및 종합유원시설

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

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별표 1

의2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부합

되는 유원시설이 1종류 이상일 

것

마. 접객시설 관광공연장, 관광유흥음식점, 관

광극장유흥업점, 외국인전용유흥

음식점, 관광식당

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

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별표 2

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관광편

의시설로서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

충분할 것

바. 상가시설 관광기념품전문판매점, 백화점, 재

래시장, 면세점 등

1개소 이상일 것


